
불법체류･취업 방지 서약서
구분 초청인 피초청인

성    명

생년월일

주    소

연 락 처

 초청인                    은(는) 피초청인                    을(를) 

방문동거(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, F-1-5) 자격으로 초청함에 있어 

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 

   1. 본인은 피초청인이 입국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 성실하게 체류할 수 

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  

   2. 본인은 초청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초청인의 불법체류, 불법취업 

등 국내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겠으며, 국내법을 위반하여 관련 규정에 

따라 처벌･처분 등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.

   
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중 방문동거(F-1-5)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｢외국인 계절근로자 

프로그램 기본계획｣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 범위 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.

   3. 본인은 피초청인의 국내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, 피초청인에 대한 

처벌･처분 등 관련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피초청인이 출국할 수 

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서약자(초청인) 성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              

주       대한민국대사(총영사)  귀하


